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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일본제철의강제동원불법행위책임을

또다시인정한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24. 7. 26.) 1940년대 중반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로 각 강제동원된 피해자 2인의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지연이자기산일등기술적부분을제외하면)사실상모두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9가단5077541). 본 소송을 수행·지원해온 민변 공익변론센터

강제동원소송대리인단,민족문제연구소는오늘판결을크게환영한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일본 정부와 기업의 협상 거부로

피해자들은 또 다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3차 소송들의

판결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 6월 18일.

강제동원 가해기업구마가이구미를상대로한소송에서피해자들의청구를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2022나15556).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오늘 일본제철에 대한

강제동원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제3자

변제’로 강제동원 문제가모두 ‘해결’된것처럼이야기하고있지만,피해자들의권리를

인정하고, 일본 가해 기업에서 그 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결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쌓여가는 ‘청구서’는 마땅히 일본 기업으로 가야 하고, 일본 기업이 이

청구서의이행을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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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제철의 경우 국내 자산이 확인된 상황이고 선행 사건에서일본제철에대한

국내 자산에 대한 집행(압류, 매각명령)이 이루어진 바 있다. 본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까지 이루어졌는데, 대리인단은 원고들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일본제철 국내

자산에대한집행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

부디 오늘 판결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유감’을 표명하며 ‘한국 정부가 책임질 것’을

강조하고, 이후 한국 외교부가 ‘우리가 제3자 변제로 해결하겠다’라는 언급이

반복되지 않길 희망한다. 이 판결의 피고는 일본제철이다. 일본제철이 오늘 판결에

대해응답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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